
 동물등록 대상
2개월령 이상인 개

(고양이는 내장형으로 선택적 등록 가능)

 미등록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
 �동물등록 이런 점이 
좋습니다!

❶ �반려동물 실종 시 등록정보를 통해 

    신속한 주인 확인 가능

❷ 유기동물 발생 감소

❸ �일부 공공시설 이용 가능

    (반려동물 놀이터, 공원 등 지자체별 상이)

 변경신고 방법
❶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직접 변경 신고

❷ 시·군·구청에 방문하여 변경 신고

❸ �정부 24에서 직접 변경 신고(소유자 변경, 사망,  

잃어버림, 다시 찾음, 중성화 신고만 가능)

 동물등록 방법

내장형 방식

❶ 동물병원 방문

❷ 내장칩 시술(주사)

❸ 등록 완료

외장형 방식

❶ �시·군·구 및 동물등록 대행기관

    (동물보호센터 및 동물병원 등) 방문

❷ 외장형 장치 구입

❸ 등록 완료

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

    (www.animal.go.kr)에서 확인 가능

 변경신고 대상
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

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

 �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ㆍ성명ㆍ 
주소ㆍ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

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

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

 �외장형 목걸이 분실, 파손으로  
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

 �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 
기르지 않게 된 경우

10일 이내

30일 이내

안전합니다

2026년 
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

집중단속 기간 운영

동물등록은 
의무입니다

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
과태료*가 면제됩니다
* 동물보호법 제101조제3항제4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(개)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

자진신고  5.1.~6.30.
집중단속  7.1.~7.31.

1차
자진신고   9.1.~10.31.
집중단속  11.1.~11.30.

2차

자세한 문의사항은 지방정부 관련부서(국번없이)120,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-0954로 문의주세요.


